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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심사경과

가.발의일자 발의자 :2013년 10월 29일,이순자․이정훈 의원

나.회 부 일 자 :2013년 10월 31일

다.상 정 일 자 :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

보건복지 원회(2013년 12월 18일 상정․질의답변)

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

보건복지 원회(2014년 2월 27일 상정․의결)

2.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이순자 의원)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신고 된 개인운 시설에 하여 재

운 비 등의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을 제도화하고자 필요한 사

항을 정하기 한 것으로,

재 서울특별시는 개인운 사회복지시설에 하여 지원을 하고 있

으나,자체조례는 없는 상황임.



○ 따라서 법에 조문화되어 있지 않은 개인운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

한 구체 사항을 포함한 자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큼.

○ 이에 서울특별시가 개인운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

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,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해

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

기 한 것임.



3.검토보고 요지 (수석 문 원 양재 )

(1)제안 배경 개요

○ 본 조례안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운

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
-이는 재 개인운 사회복지시설에 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제도

화하고,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커다

란 의미가 있음.

(2)세부사항별 검토결과

가.지원 상 등(안 제3조)

○ 안 제3조에서 “지원 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

지시설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

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하여 개인이 설

치⋅운 하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에 국민기 생활보

장수 자 법 지원 차상 계층이 입소·보호하는 시설에 한하여 보

조 을 지원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는 바,

-이는 재 서울시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문 인 복

지서비스를 제공하는 ‘개인운 사회복지시설’에 한 보조 을 지원하

고 있는 사항을 제도화 한 것으로 보임.



실국 담당과 시설(그룹)

 
체

시설
(단 :개

소)

개인운  시설 개소수  서울시 
보조

개인운  
시설

(단 :개
소)

개인운
시설비율
(단 :%)

2013년 시 
보조
(국비) 

(단 :천원)

총계 4,981 2,816 56.5
32,266,661

(4,397,497)

복지
건강실

소계 4,649 2,521 54.2
19,011,086
(258,494)

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 98 0 0
0

(0)

어르신복지과
복지  등 4개 

유형
3,824 2,443 15.1

13,211,716
(239,645)

장애인복지정책
과

장애인공동생활가
정 등 5개 유형

517 25 4.8
0

(0)

장애인자립지원
과

장애인복지  등 
2개 유형

56 0 0
0

(0)

자활지원과
노숙인 자활시설 
등 8개 유형

43 10 23.2
1,360,093
(18,849)

보건의료정책과
정신질환자 

사회복귀시설
111 43 41.3

4,439,277
(0)

여성

가족

정책실

소계 332 295
13,255,575

(4,139,003)

여성가족

정책담당

가정폭력 피해자 
지원시설 32 16 50 0

성폭력 피해자 
지원시설 26 10 38

245,231
(112,865)

폭력피해 
이주여성 
지원시설

5 0 0
495,364

(184,202)

아동청소년담당
아동공동생활가정 27 27 0

1,185,462

(443,081)

아동청소년담당
지역아동센터 242 242 0

11,329,518

(3,398,855)

<표>개인 설치⋅운 시설 황 시보조 내역

-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의한 시설

(단  : 개소, %, 천원)

- 재 서울시에서는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1)제2항의 규정에 따라

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



신고 된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2)제3호에 의하여

‘개인이 설치⋅운 하는 사회복지시설’은 총 2,816개소(복지건강실

2,521개소,여성가족정책실 295개소)이며,이는 체 복지시설

56.5%를 차지하며,이 시설에 322억6천6백만원의 시보조 (국비포

함)이 지원되고 있음.

-다만,‘개인이 설치⋅운 하는 사회복지시설’에 해 무제한 으로 보

조 을 지원한다면,자칫 개인운 사회복지시설이 무분별하게 양산될

수 있으므로,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

임.

첫째,「국민기 생활보장법」제32조3)에 의한 보장시설로서,

둘째,3년 이상 지속 으로 운 한 시설로서 입소정원의 50%이상 유

지하며,

셋째,해당 시설별 계법령의 설치기 을 수하는 시설로 한정하는

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 할 수 있다.  <개정 2011.8.4>

②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

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

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·운  신고를 할 수 없다.  <개정 2011.8.4, 2012.1.26>

③ 시설을 설치·운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한 기 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

게 운 하여야 한다.  <신설 2011.8.4>

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 리법인에 탁

하여 운 하게 할 수 있다.  <개정 2011.8.4, 2012.1.26>

⑤ 제4항에 따른 탁운 의 기 ·기간 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 

<개정 2011.8.4, 2012.1.26>

2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시행령 제20조(보조  등) 법 제42조제1항에서 "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

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 <개정 2012.8.3>

1. 사회복지법인

2.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 리법인

3. 사회복지시설 보호 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·상담  자립지원을 하기 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

운 하는 개인
3) 「국민기 생활보장법」제32조(보장시설) 이 법에서 "보장시설"이란 제7조에 규정된 여를 

실시하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

-한편,노인시설 양로시설 운 사업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

으로 환 되므로,개인운 시설에 하여 액 시비 지원보다는 ‘15

년부터 국고보조를 통한 지원이 합리 이라고 단4)되고,

장애인시설의 경우 개인이 보조 수령을 목 으로 무분별한 시설이

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5),

여성가족정책실 소 시설에는 ‘법인’보다 ‘개인’이 사회복지시설을

설치하는 것이 비교 간단함에 따라 보조 등의 지원을 받기 해

개인명의 시설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상된다는 견해도 있

음.

-따라서 ‘개인이 설치⋅운 하는 사회복지시설’의 각 시설별로 특수성

이 있어, 체 개인시설에 한 통일 인 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

있음.

4) 복지건강실〈어르신복지과〉의견 : 기획재정부 발표(‘13.09.24)에 의하면 분권교부세 사업인 

양로시설 운 사업은 ’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 되므로, 개인운 시설에 하여 

액 시비 지원보다는 ‘15년부터 국고보조를 통한  지원ㆍ검토가 필요함.  한, 양로시설  

입소자에게 입소 비용을 액 수납 받아 운 하는 시설은 개인운  시설이더라도 지원에서 

제외할 필요가 있음

5) 복지건갈실〈장애인복지정책과〉의견 : 개인이 보조  수령을 목 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

할 경우 수요를 과하여 무분별한 시설 증가 상



나.보조 지원 련 (안 제5조)

○ 안 제5조에서 “시장은 시설의 운 활성화를 하여 운 비,그 밖에

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산의 범 안에서 지원

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하고 있는 바,

-이는 ‘개인운 사회복지시설’에 해,인건비,사업비,기능보강비

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을 제도화 한 것으로 보임.

다만 운 비로만 추상 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‘인건비를 포함한

운 비’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-다만 조례 제정이후에는 349개 시설에 총 65억4천3백만원이 추가

로 산이 소요될 것으로 상됨.

이 복지건강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(양로시설)과 장애인공동생활가

정 등 28개소의 개인운 시설에 약 45억8천만원이 추가 소요되며,

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 ‘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’등 10개 시설에

19억6천1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상되어,

재원 마련에 한 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 됨.



실국 담당과 시설(그룹)
개인운 시설

(단 :개소)

추가 

소요 산

(단 :천원)

총 계 349 6,543,557

복지

건강실

소 계 242 4,582,047

어르신복지과
노인복지시설

(양로시설)
3 1,878,074

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3 1,817,505

장애인복지정책과
장애인

공동생활가정
22 886,468

여

가족

정책실

 계 107 1,961,510

여 가족정책담당
가정폭력  

폭력상담
10 1,528,258

산육아담당 민간어린이집 - -

아동청 년담당

아동공동생활가정 43 -

지역아동 터 54 -

입양가정 - 433,252

<표>조례 제정 후 추가 소요 산

(운 비 액지원의 경우)

다.실태조사 련 (안 제6조)

○ 안 제6조에서 “시장은 제4조 시설 지원계획 수립 그 밖에 시설의

지원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”할 수 있

도록 한 바,

-이는 ‘개인운 사회복지시설’의 운 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

고 인정하는 경비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한 제도 인 근거

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,



향후 시설보조 이 효율 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·단기 인 지표

개발이 시 할 것으로 생각됨.

(3)종합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

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기

여할 것임.

특히 ‘개인운 사회복지시설’에 해 사회복지사업의 공정·투명· 정

성을 제로 하여 서울시보조 지원 근거를 마련하 다는 에서 매

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악됨.

-다만 재 운 인 ‘개인운 사회복지시설’에 한정하여 보조 지

원근거를 마련하 다고 할지라도,향후 개인이 보조 수령을 목 으

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수요를 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

라 무분별하게 시설이 증가될 우려도 있으며,

조례안 제정이후 추가로 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에서 추가재원확

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 됨.



4.질의 답변요지

○ 질의 :‘개인운 사회복지시설’에 서울시보조 을 지원한다면,향후

개인이 보조 수령을 목 으로 개인시설이 많이 생겨나고,

특히 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많은 수가를 받으려고 개인시

설이 많이 생길 것임.그리고 횡령이나 비리사건이 일어날

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,이 해서는 제재수단이 부족하

다고 생각함.이에 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람.

○ 답변 :개인시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통제가 미약함.법인 시설은

설립허가 취소 등을 통해서 비리나 횡령사건일 발생할 때,

행정 인 제재수단이 있음.그 지만 개인시설은 그런 제

제수단이 미약한 것이 사실임.

○ 질의 :이 조례안의 용범 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데,민간어

린이집에 해서까지 지원한다는 것인지에 해 답변 바람.

○ 답변 :민간어린이집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이 아니라 「 유아보육

법」의 용을 받고 있어,엄격한 의미에서 사회복지시설에

해당 되지 않음.

5.토론요지 :없음.

6.소 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구성하지 않았음.

7.심사결과 :「수정가결」(출석 원 원 찬성)



8.수정안의 요지

가.수정 이유

○ 개인운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상과 범 를 명확히 하여 시설

지원에 한 공정성·투명성· 정성 등을 확보하기 함.

나.수정 주요 내용

○ 지원 상은 ‘개인운 사회복지시설 3년 이상 지속 으로 운

한 시설로서 입소정원의 50%이상 유지’하도록 하는 등 그

상을 명확히 함(안 제3조)

○ 보조 의 지원 범 를 ‘공공요 등 운 비’등으로 하고, 산의

범 안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함(안 제5조)

9.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.

10.기타 필요한 사항 :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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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년월일 :2014년 2월 27일

제 안 자 :보건복지 원장번 호

1.수정이유

개인운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상과 범 를 명확히 하여 시설

지원에 한 공정성·투명성· 정성 등을 확보하기 함.

2.주요내용

가.지원 상은 ‘개인운 사회복지시설 3년 이상 지속 으로 운

한 시설로서 입소정원의 50%이상 유지’하도록 하는 등 그

상을 명확히 함(안 제3조)

나.보조 의 지원 범 를 ‘공공요 등 운 비’등으로 하고, 산

의 범 안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함(안 제5조)

3.참고사항

가. 계법령 :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 향상을 한 법률」,

「사회복지사업법」

나.기 타 :없음



서울특별시 개인운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

한 수정안

「서울특별시 개인운 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」을 다음과 같이 수

정한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  제3조(지원 상 등) 지원 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

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

설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하여 개인이 설치⋅운 하는 

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

두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  1. 「국민기 생활보장법」제32조에 의한 보장시설

  2. 3년 이상 지속 으로 운 한 시설로서 입소정원의 50%이상 유지

  3. 해당 시설별 계법령의 설치기  수

안 제5조 제1호  “운 비”를 “공공요  등 운 비”로 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 ① (시행일) 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 

 ② ( 용제외) 「정신보건법」 제1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귀시설과 

「노숙인 등의 복지  자립지원에 한 법률」제16조 제2호부터 

제4호까지의 노숙인시설에 하여는 제3조  제5조의 규정을 

용하지 아니한다.



원 안 수 정 안

제3조(지원 상 등)① 지원 상은 서울특별

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

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제2항의 규정에

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

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하여 개인이 설

치⋅운 하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

라 한다)에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 법

지원 차상 계층이 입소·보호하는 시설

에 한하여 보조 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지원 상 등) -------서울특별시에

소재지를 두고 있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

회복지시설 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사회복

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로서 다음

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한

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<신설> 1.「국민기 생활보장법」제32조에 의한 보

장시설

2.3년 이상 지속 으로 운 한 시설로서 입

소정원의 50%이상 유지

3.해당 시설별 계법령의 설치기 수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보

조 을 지원받는 시설은 지원 상에서 제

외한다.

<삭제>

제5조(보조 지원)(생략)

1.운 비

2.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5조(보조 지원)(원안과 같음)

1.공공요 등 운 비

2.(생략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<신설>

부칙

① (시행일) (원안과 같음)

② ( 용제외)「정신보건법」 제16조 제1항

에 의한 사회복귀시설과 「노숙인 등의 복지

자립지원에 한 법률」제16조 제2호부

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시설에 하여는 제3

조 제5조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한다.

신․구조문 비표



서울특별시조례 제   호

서울특별시 개인운 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 )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운

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

다.

제2조(책무)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사회복지 향상을 해

개인운 시설을 건 하게 육성⋅보호하여야 한다.

제3조(지원 상 등)지원 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「사회

복지사업법」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 같은

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하여 개인이 설치⋅운 하는 사회복지시설

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

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「국민기 생활보장법」제32조에 의한 보장시설

2.3년 이상 지속 으로 운 한 시설로서 입소정원의 50%이상 유지

3.해당 시설별 계법령의 설치기 수

제4조(지원계획 수립)시장은 시설의 안정 인 운 과 복지서비스 향상을

하여 정기 으로 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조 지원)시장은 시설의 운 활성화를 하여 다음 각 호에서

정한 비용의 일부를 산의 범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공공요 등 운 비

2.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6조(실태조사)① 시장은 제4조 시설 지원계획 수립 그 밖에 시설의

지원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문기 이나 단체에 탁할 수

있으며,이 경우 산의 범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시설의 장에게 련

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조요청을 받은 구청장 시설

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도·감독)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악하기

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 하여 업무를 보고하게

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사무의 임)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는 「서울특별시 사무

임조례」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

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임하고자 할 때에는 산을 배

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조 의 리)보조 의 리 등에 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

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보조 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 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 용제외)「정신보건법」 제1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귀시설과 「노

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한 법률」제1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

의 노숙인시설에 하여는 제3조 제5조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한다.



원 안 수 정 안

제3조(지원 상 등)① 지원 상은 서울특별

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

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제2항의 규정에

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

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하여 개인이 설

치⋅운 하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

라 한다)에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 법

지원 차상 계층이 입소·보호하는 시설

에 한하여 보조 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지원 상 등) -------서울특별시에

소재지를 두고 있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

회복지시설 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사회복

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로서 다음

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한

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<신설> 1.「국민기 생활보장법」제32조에 의한 보

장시설

2.3년 이상 지속 으로 운 한 시설로서 입

소정원의 50%이상 유지

3.해당 시설별 계법령의 설치기 수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보

조 을 지원받는 시설은 지원 상에서 제

외한다.

<삭제>

제5조(보조 지원)(생략)

1.운 비

2.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5조(보조 지원)(원안과 같음)

1.공공요 등 운 비

2.(생략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<신설>

부칙

① (시행일) (원안과 같음)

② ( 용제외)「정신보건법」 제16조 제1항

에 의한 사회복귀시설과 「노숙인 등의 복지

자립지원에 한 법률」제16조 제2호부

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시설에 하여는 제3

조 제5조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한다.

신․구조문 비표


